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4. 2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정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 분 시설기준

기본시설

가. 사무실
 1) 아이돌봄사 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ᆞ비품을 갖출 것
나. 상담실
  사무실이나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ᆞ이용 

가정 및 아이돌봄사의 상담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2. 인력 배치기준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가정 수, 회원가입 가정 

수, 해당 기관에 배정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구분 자격 및 운영 기준

전담인력

가. 자격기준
 1) 아이돌봄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

사, 유치원교사ᆞ보육교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3)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운영기준
 1) 상근할 것
 2)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거나, 지정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삭제 <2016. 12. 27.>

지원인력
전담인력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전담인력의 운영 기준에 따를 
것

아이돌봄사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